
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 IP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)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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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결과

❍ 우리나라에서 IP ADR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중재 제도와 조정 

제도로 구분하여 분석

❍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DR 현황을 민간형 IP ADR, 행정형 

IP ADR, 사법형 IP ADR로 구분하여 비교

❍ 우리나라 IP ADR 기관의 현황과 한계,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

한 법적·제도적 개선의 틀을 제안

❍ 행정형 IP ADR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의 한계를 검토하여 한

계 극복을 위한 사법형 IP ADR 도입의 적절성 및 단계별 도입 방

향을 제시

평가항목 상 중 하

연구목적과의 부합성 ○

내용의 완결성 ○

구성, 체제의 적정성 ○

참고문헌의 충실도 ○

학술적, 실무적 가치 ○

제출기간 준수 ○

용역수행자의 성실성 ○

연구결과 활용가능성 ○

평과 결과 총평 별지와 같음

공개 여부 ☑ 공개         □ 비공개

비공개 사유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

□1호  □2호  □3호  □4호 □5호  □6호  □7호  □8호

2020. 6. 15.

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



평가 결과 총평

◎ 아래와 같이 본 정책연구용역은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

각국 제도의 장·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IP 중재·조정센터 준비에 필요한 

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IP ADR의 현황 및 한계, 개선 방향을 찾아서 궁극적

으로 IP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(ADR) 확대방안을 제시함으로써, 향후 

아시아 IP 중재·조정센터를 개원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

뿐만 아니라, 각국 제도의 장·단점을 고려한 독자적인 제도를 고안해낼 수 있는 

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(1) IP ADR의 의의 및 한계

n 주요 내용

○ IP ADR의 필요성

○ IP ADR의 순기능

○ IP ADR의 한계

○ IP ADR의 현황

n 수행 내용

○ 지적재산권 분쟁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ADR의

필요성 및 순기능이 무엇인지 확인

○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IP ADR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중재

제도와 조정 제도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봄

(2)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

n 주요 내용

○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

○ 해외 주요 ADR 기구 및 이용 현황

n 수행 내용

○ 미국, EU, 영국, 독일, 중국,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ADR 현황 및



지적재산권 사건에 대한 ADR 활용 상황을 확인함

○ WIPO 중재조정센터, ICC 국제중재법원, 홍콩 국제중재센터(HKIAC),

싱가포르 국제중재선터(SIAC), 런던 국제중재법원(LCIA), 미국중재협회

/국제분쟁해결센터(AAA/ICDR), 그 외 중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인 ADR

센터들의 운영 현황들을 살펴봄

(3) 국내 IP ADR의 현황 및 한계

n 주요 내용

○ 국내 IP ADR의 현황

○ 국내 IP ADR의 한계

○ 지식재산지적재산분쟁 조정 제도 개선에 관한 제논의들

○ 지적재산권분쟁 중재 제도에 관한 개선 논의들

n 수행 내용

○ IP ADR 기관의 운영 현황을 행정형, 민간형, 사법형으로 각각 구분하여

살펴봄

○ 유형별 IP ADR 현황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, 그러한

개선 논의들의 한계점을 찾아봄

(4) IP ADR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

n 주요 내용

○ 행정형 IP ADR 활성화 방안과 한계

○ 사법형 IP ADR의 확대 및 활용을 통한 IP ADR 활성화 방안

n 수행 내용

○ 기존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행정형 IP ADR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보완이

필요한지 개략적으로 살펴봄

○ 행정형 IP ADR에 대한 개선 방향의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형 IP

ADR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함



○ 사법형 IP ADR의 도입 방안을 3단계에 걸쳐 검토함(특허법원 조정센터 →

특허법원 중재·조정센터 → 아시아 IP 중재·조정센터)


	4-1. 정책연구용역결과평가서(IP분쟁에서 ADR확대방안) (2)
	개요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(1) IP ADR의 의의 및 한계
	(2)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
	(3) 국내 IP ADR의 현황 및 한계
	(4) IP ADR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







